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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 일원화 이후 의료기관 진료행태 변화
김재선1ㆍ서원식2

1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재개발부, 2가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헬스케어경영학과

Changes in Providers’ Behavior after the Reviewer Unification of Auto Insurance 
Medical Benefit Claims
Jae Sun Kim1, Won Sik Suh2

1Department of Human Resource Administratio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Wonju; 2Department of Healthcare Management, Gachon 
University College of Social Science, Seongnam, Korea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behavioral changes of healthcare providers and influencing factors after the reviewer 
unification of auto insurance medical benefit claims by an independent review agency.
Methods: The comparison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second half of 2013 and the same period of 2014. The key indicators are the 
number of admission days,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inpatient ratio, inpatient medical expenses, and outpatient medical ex-
penses.
Results: Four indicators (number of admission days, number of outpatient visits, inpatient ratio, and outpatient medical expens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rops, while one indicator (inpatient medical expenses) showed no significant change.
Conclusion: The reviewer unification of auto insurance medical benefit claims by an independent review agency showed significant 
reduction in cost and patient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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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동차대수의 증가로 교통사고 진료비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

라 교통사고진료비는 2000년 7,606억 원에서 2009년 8,777억 원으

로 15.4% 증가하였는데, 이 중 입원진료비가 7,884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9.8%를 차지하였다[1]. 이는 교통사고의 증가가 주요 원
인이지만, 높은 입원율과 부재중인 입원환자의 증가 등 도덕적 해
이로 인한 진료비 지출증가도 심각한 수준이다[2].
손해보험협회의 2007년 부재환자 점검결과에 의하면 부재율이 

14.6%이고, 부재환자 중 무단외출환자가 41.8%로 매우 높았다[3]. 
또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경추염좌 환자의 1일 이상 
입원환자 비율은 건강보험은 2.4%인데 비해 자동차보험은 약 33배
인 79.2% 수준이었다[4]. 높은 입원환자 비율은 불필요한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문제와 함께 환자의 재활 및 일상생활 복귀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증가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1].
이러한 환자 측면의 요인 외에도 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체계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5].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보험회사가 자체적

으로 심사함에 따라 보험회사별로 인정기준이 다르고, 청구 건의 
95% 이상이 전문적 심사과정 없이 보상담당직원에 의하여 처리됨

은 물론, 지불보증으로부터 청구심사 및 지급에 이르기까지의 업무

가 수작업으로 실시되어 비용청구의 투명성 확보가 어려웠다. 이로 
인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며, 여러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문심사기관 설치를 주장하여 왔다[1,5-7].
이에 2010년 12월 정부 6개 부처가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개선대

책을 발표하면서 자동차보험진료비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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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데 합의하였고, 2012년 8월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1조 2항을 신설하여 전문심사기관을 
심사평가원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2013년 6월 14개 보험회사와 6개 
자동차공제조합이 심사평가원과 진료비심사에 관한 위탁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

체계가 일원화 되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

서 일괄 수행하게 되면서 자동차보험 진료기준에 대한 정비, 진료

비청구방법의 전산화, 심사방법의 인공지능화, 전문분과별 심사위

원회 운영 등 관련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자동차보험 심사 일원화 
도입이 의료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는 아직

은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으나, 초기에 전반적인 진료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심사제도의 관리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가 2013년 7월부터 전문심

사기관인 심사평가원에 일괄 위탁된 이후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

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떤 요인에 의해 변화되었는지를 실증적

으로 검정하여 그 결과를 심사제도의 개선,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 고찰

자동차보험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
한 선행연구는 심사 일원화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로 대부분의 분석

결과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과 비교하여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

량 및 진료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Ahn [8]은 경상환자(부상 8–14등급)의 입원환자 비율이 2001–

2003년 평균 72.9%로 건강보험(2004년 1.8%)에 비해 매우 높은 수
준이고, 무단외출 ·외박 등에 따른 입원환자의 부재율(10.8%–

20.0%)도 높다고 지적하였다[8]. 입원율이 높은 이유는 본인부담이 
없기 때문이며, 의료기관이 경영상의 이유로 교통사고 환자의 요구
를 수용하거나 부당한 외출, 외박을 방치하는 것도 경상환자의 입
원율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Yoo와 Park [9]은 성남 소재 일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의 의료이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구결

과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기간이 건강보험 환자보다 약 3배 정도 
길었고, 이로 인하여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건강보험보다 높았다. 
Kim 등[10]은 자동차사고 환자의 중증도가 높다면 진료항목 수가 
많아야 하나 급성기 이후에는 처치 및 검사가 적어져 이들 항목의 
급여비용과 입원료·식대의 급여비용 비율이 2007년 기준으로 각
각 46.5%, 42.6%, 42%로 건강보험의 30.1%보다는 높다고 지적하였

다. 이러한 비교결과는 자동차보험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
원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Cho [5]의 연구에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경우 상해급수 8급 
이하의 경상자 중에서 70.8%가 입원진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경부염좌의 경우 자동차보험 입원율이 77%로 건강보험 입원

율 1.8%에 비해 현저히 높은데 이러한 과도한 입원행태는 입원 여
부 및 기간에 대한 명시적 보상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도덕적 해이

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피
해자의 입장에서는 보상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며, 의료기관 입장

에서는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고, 보상성 피해자에 대해 소극적 
대응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환자 입원 시 입원급여금과 생활

자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의 경쟁적 판매도 피해자의 장기입원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Kim 등[11]에 의하면 자동차사고 환자의 특성은 진료 내적인 측
면에서 외상성, 응급성, 다발성(다부위), 장기재원, 높은 후유장해 
발생 등이라고 하였고, 같은 염좌라도 자동차사고 환자는 통증이 
더 심하여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더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진
료 외적 요인으로는 원상회복 기대심리, 진료비와 보상의 불가분의 
관계 등으로 질병보장 중심의 건강보험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고 하였다. 그 외에 자동차보험은 상병의 원인이 주로 타인의 잘못

에 있고, 환자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

자의 사망, 신체적 상해, 장해 및 재산상의 피해까지 보장(소득보

장)하는 제도라는 점이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와 관계가 있는 사
항이라고 주장하였다.

방  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이 연구는 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의 전문심사기관 위탁으로 진
료비심사의 일원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의해 심사의 전문성과 함께 
심사기준 적용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때 의료공급자의 진료

행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연구모형을 
Figure 1과 같이 설계하였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진료행태의 변
화는 ‘진료량 및 진료비의 감소’를 의미한다. 즉 의료공급자의 진료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 특성과 공급자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 일원화라는 정책 변화요

인이 의료공급자들의 진료행태 변화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지, 그
리고 환자와 공급자의 어떠한 특성요인들이 진료행태에 영향을 미

Figure 1. Research model.

Change in policy Change in 
providers’ behavior

(Control variables)
- Patient characteristics
- Provider’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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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란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의

료인, 의료기관 등의 의료공급자가 환자에게 어떤 유형의 의료서비

스를 어떤 양만큼 공급할 것인가에 관하여 결정하고 실행하는 의
사결정 및 행동양식이다[12].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공급자요인, 환자요인 및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급자 관련 요인변수의 예로는 의사 개인의 인구 ·사회·경제학

적 특성,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주체나 개설 진료과목과 같은 조직

적·구조적 특성, 의료기관 간에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료자원 
투입규모 등을 들 수 있다. 환자 관련 변수로는 환자의 질병구성과 
중증도, 환자 개인의 인구 ·사회·경제학적 특성 등을, 그리고 제도

적 요인의 변수로는 진료비심사제도와 지불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의료공급자 진료행태 관련 연구는 대부분 진료량과 진료비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12,13].
이에 이 연구는 ‘심사 일원화’라는 자동차보험의 제도적 변화가 

공급자요인과 환자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진료량 및 진료비의 감
소’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1: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는 심사 일원화 정책 도입 초기보

다 1년 후에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다.
1-1. 의료기관의 환자당 입원일수는 정책 도입 초기보다 1년 후에 

더 감소될 것이다.
1-2. 의료기관의 환자당 외래일수는 정책 도입 초기보다 1년 후에 

더 감소될 것이다.
1-3.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비율은 정책 도입 초기보다 1년 후에 

더 감소될 것이다.
1-4. 의료기관의 환자당 입원진료비는 정책 도입 초기보다 1년 후

에 더 감소될 것이다.
1-5. 의료기관의 환자당 외래진료비는 정책 도입 초기보다 1년 후

에 더 감소될 것이다.

2. 변수의 설정 및 정의

이 연구에서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는 심사 일원화 정책 관련 요
인과 의료공급자 및 환자 특성요인의 영향을 받아 변화될 것이라

고 전제하였다. 먼저 진료행태는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때의 행
동양상을 말하는 것으로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의 입원진료, 불필

요하게 과도한 장기간의 재원진료, 검사나 촬영과 같은 진단항목의 
과다 시행과 고가항목의 시행, 과도한 약제사용 등으로 유형이 매
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진료행태 중에서 자동차보험

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상환자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Operational definition

Average length of stay Sum of adjusted length of stay/no. of inpatients (episode-based)
Average outpatient visit day Sum of adjusted no. of outpatient visits/no. of outpatients (episode-based)
% of inpatients Adjusted no. of inpatients (episode-based)/no. of all inpatients and outpatients (episode-based)× 100
Average inpatient cost Sum of adjusted inpatient medical cost/no. of inpatients (episode-based)
Average outpatient cost Sum of adjusted outpatient medical cost/no. of inpatients (episode-based)

Table 2. Operational definition of independent variables  

Type Independent & control variables Operational definition

Policy change (I)* Review unification 0: Very early stage of reviewer unification, 1: one year after reviewer unification
Patient characteristics (C)† No. of comorbidities 

% of surgical patients
Age
% of male patients
% of no. of primary diagnosis

No. of secondary diagnosis attached to primary diagnosis
Rate of patients who received surgery out of total patients
Average age
Rate of male patients
Rate of no. of primary diagnosis (top 10 most frequent diagnosis of the second half of 2013) 

Provider characteristics (C)† Type of provider
Type of ownership
Location
No. of medical departments
No. of years in business
% of specialists
Nursing grade
No. of high-priced imaging equipment

1: General hospital, 2: hospital, 3: clinic
1: Educational foundation, 2: public, 3: special corporation, 4: others, 5: private (for-profit)
1: Metropolitan, 2: medium & small city, 3: rural
No. of medical departments at the facility
Average no. of years in business 
Rate of specialists out of all doctors
Nursing grade determin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ee schedule
A  sum of the no. of computed tomography scanner, magnetic resonance imaging scanner, and positron emis-

sion tomography scanner at the facility

*Independent variable. †Contro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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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진료[5,8]와 장기간의 입원진료[9,14]이다. 고가장비 사용에 의
한 과다한 수준의 진단항목 시행도 그 자체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나 불필요한 입원이나 장기재원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불필요

한 진단항목의 시행이 일어나게 되어 입원실료, 검사료 등의 진료비

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동차사고 환자의 입원율과 환자당 입
원 및 외래 진료일수는 진료량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포괄적 지표

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가설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환자

당 입원일수, 환자당 외래일수, 입원환자 비율, 환자당 입원진료비 
및 환자당 외래진료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변수 값을 측정하기 
위하여 Table 1과 같이 변수를 정의하였다. 심사 일원화 정책 도입 
초기와 도입 1년 후의 공급자 진료행태의 변화와 변이에 대한 비교

분석, 그리고 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자 특성의 비교분석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변수의 보정 값을 계산, 적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제도적 측면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심

사 일원화 초기와 심사 일원화 1년 후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Ta-
ble 2). 한편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

는 통제변수는 크게 환자 특성변수와 공급자 특성변수(조직구조

변수)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환자 특성변

수는 남성환자 비율, 환자 연령 등의 인구학적 변수를 포함하고, 그 
외에도 환자 상병의 중증도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를 포함하였다. 
진료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자의 조직구조변수는 의료기관 단
위로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설립형태(의원은 대표

형태), 소재지역, 진료과목 수, 개원기간, 전문의 비율, 간호등급, 고
가영상장비 대수(computed tomography, magnetic resonance im-
aging, positron emission tomography)를 설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방법

이 연구의 분석대상 의료기관은 2014년에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한 모든 의료기관이 분석대상으로서 총 21,230개 기관이다. 이 
중 1차적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정액수가가 적용되는 요양병원, 치
과병의원 및 한방병의원이 제외되고, 2차적으로 그 중에서도 에피

소드 기준으로 파악한 환자 수가 10명 이상인 의료기관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최종 2.733개 의료기관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진료

비 청구실태 분석자료는 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database (DB)로
부터 2014년 1년간의 변수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1월 1일과 12월 31
일 전후에 걸쳐 진료가 이루어진 환자의 자료를 제외하였다. 다음

에 입원자료는 환자 식별자로 분리청구분을 1건으로 처리하였으

며, 다시 사고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입원과 외래의 진료 에피소드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에피소드 기준으로 전체 분석대상 의료기관

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1,423,166건의 자료가 구축되었다. 분석도구

는 SAS Enterprise Guide ver. 4.3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 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
정하였다.

결  과

1. 분석대상 의료기관의 환자 및 조직특성

분석대상 의료기관의 환자 및 조직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3
년 하반기와 2014년 하반기 자료를 사용하여 의료기관 종별로 기술

통계분석을 시행하였고,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Appendix 1).
먼저 환자 특성을 볼 때, 남자환자 구성비율은 의원이 60.8%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56.0%로 가장 낮았다. 환자의 연령은 병원

이 44.8세, 의원이 44.7세로 거의 비슷하였고, 종합병원이 43.8세로 
조금 낮았다. 동반상병 수는 종합병원이 2.4개로 가장 많았으며, 수
술환자 비율도 종합병원이 1.7%로 가장 높았다. 주상병(4단 분류기

호) 기준으로 상위 10개의 다빈도 상병을 파악하고, 상병별로 건수 
구성비율을 계산하였을 때 경추염좌 종합병원 42.2%, 병원53.5%, 
의원 62.0% 구성비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높은 상병은 종합병

원의 경우 뇌진탕(S060)이고, 병원과 의원의 경우에는 다 같이 요
추염좌(S335)로 20%를 약간 상회하였다.
조직특성으로서 분석대상 의료기관의 설립형태는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법인 등의 기타법인이, 병원과 의원은 모두 개인형태가 많
았다. 의료기관의 소재지역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모두 중소도시

가 가장 많았다. 진료과목 수는 종합병원이 16.4개로 가장 많고, 의
원이 6.3개로 가장 적었다. 개원기간은 종합병원이 17.8년으로 가장 
길었고, 병원이 7.4년으로 가장 짧았다. 전문의 비율은 병원이 
93.7%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이 86.3%로 병원보다 낮은 수준이

었다. 간호등급은 1등급에서부터 7등급까지 있고 간호인력을 신고

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최하위인 9등급으로 처리하였으며,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등급인데, 종합병원이 평균 4.9등급으로 가장 낮았

다. 고가영상장비 보유대수는 종합병원이 2.9대로 가장 많았고, 의
원이 0.1대로 가장 적었다.

2. 의료공급자 진료행태의 변화 여부 분석

청구명세서에 기초한 실측자료를 이용하여 진료행태변수에 해
당하는 다섯 개 진료지표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환자의 특성변수

와 공급자의 조직구조 특성변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심사 일원화 1년 후 진료지표가 초기에 비해 어떻게 변
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때 심사 일원화 1년 후의 환자당 진료

비는 당해 기간의 실측값을 2014년 1월 1일의 수가인상률로 할인하

여 보정된 값으로 투입하고, 각 지표 값들이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
포를 하고 있어 로그로 변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결과 환자당 입원진료비를 제외한 모든 진료지표에서 1년 

전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외래지표인 환자당 외
래일수, 환자당 외래진료비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모든 의료기

관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환자당 입원일수는 의원을 제외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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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nd providers   

Characteristic General hospital (N= 330) Hospital (N= 1,900) Clinic (N= 5,752)

No. of comorbidities 2.4± 1.0 2.1± 1.0 2.0± 0.9
% of surgical patients 1.7± 1.5 0.7± 1.4 0.2± 0.9
Age (yr) 43.8± 3.4 44.8± 4.2 44.7± 4.1
% of male patients 56.0± 4.6 59.1± 6.6 60.8± 8.2
% of no. of primary diagnosis*

S134
S335
S060
S434
S836
S800
S136
S202
T009
S934

  
42.2± 12.4
15.6± 6.1
23.8± 11.8
2.8± 2.3
1.9± 1.7
2.9± 2.3
2.2± 6.6
3.8± 2.6
4.0± 6.2
1.6± 1.2

  
53.5± 15.0
21.5± 10.8
10.6± 11.1
4.1± 3.5
2.4± 2.0
2.4± 2.0
1.3± 7.3
1.5± 1.9
1.2± 3.7
1.5± 1.3

  
62.0± 18.3
22.0± 13.2
4.2± 7.0
3.4± 3.5
2.0± 2.3
2.0± 2.3
1.9± 11.2
1.0± 1.5
0.2± 1.5
1.3± 1.4

No. of hospitals by type
General hospital and hospital

School foundation
Public
Special
Others
Private

Clinic
Individual
Group
Corporation

  
  
33
28
15
125
69
  
-
-
-

  
  
4
4
11
209
499
  
-
-
-

  
  

-
-
-
-
-

  
1,520

119
97

No. of hospitals by location
Metropolitan
Small and medium city  
Rural

  
32
212
26

  
90
498
139

  
268

1,234
234

No. of medical departments 16.4± 4.8 7.3± 3.4 6.3± 3.0
No. of years in business 17.8± 15.2 7.4± 6.6 9.5± 6.6
% of specialists 86.3± 18.5 93.7± 18.6 93.0± 23.7
Nursing grade 4.9± 2.2 8.2± 1.6 9.0± 0.6
No. of high-priced imaging equipment 2.9± 1.5 1.4± 0.8 0.1± 0.3

Values are presented as average± standard deviation or %± standard deviation.   
*See more details on Appendix 1. 

든 의료기관의 유형에서, 입원환자 비율은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

과 의원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한편 환자당 입원진료비는 의원

급 의료기관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통제변수로 투입된 환자 특성변수는 대부분 진료비 지표와 유의

한 (+)의 관계를 보인 반면, 남성환자 비율은 입원환자 비율지표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의 관계를 보였다. 주상병 건수비율은 입
원 관련 지표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는데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S134, S335), 상세불명 목부부위 관절 및 인대염좌 및 긴장

(S136) 건수비율이 유의한 (+)의 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공급자특성 중 고가영상장비 대수가 환자당 외래진

료비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유의한 (-)의 관계를 보였다. 설립형태

는 종합병원의 경우에 환자당 외래진료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환자당 외래진료비가 감소할 가능성은 학교법인보다 국공립형태의 

종합병원이 낮았다. 소재 지역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 역시 환
자당 외래진료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환자당 외래진료비가 감
소할 가능성은 대도시보다 농어촌에 소재하는 병원이 낮았다.

고  찰

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체계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1일 심사 일원화 정책을 도입하고, 많은 제도 개선을 이
루었다. 이 연구는 심사 일원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료서비스 제
공의 주체가 되는 공급자의 진료행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기존 연구가 대부분 일부 의료기관의 단순한 진료현황을 분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 연구는 전체 의료기관의 청구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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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병별 진료경향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를 대표성과 포괄성을 갖도록 설정하여 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의
료공급자의 진료행태 변화 여부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심사위탁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로 진료행태의 변이가 어떻

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어떤 공급자 특성변수가 진료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심사 일원화 1년 후
의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는 초기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방법론적 차원에서 이 연구는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청구자료 DB로부터 직접 자료를 수집

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대상 의료기관 수가 전수에 가깝고, 변수 
측정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비체계적 오차가 거의 발생되지 않아 측
정자료와 분석결과의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체 의료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자동차사고 상병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 10순위 상병의 환자를 대상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

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나타내는 외적 타당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가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와 공급자 특성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심사 일원

화 정책이 공급자의 진료행태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분석한 
결과 환자당 입원진료비를 제외한 모든 진료지표에서 1년 전에 비
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외래지표인 환자당 외래일수, 
환자당 외래진료비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환자당 입원일수는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

기관유형에서, 입원환자 비율은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과 의원에

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한편 환자당 입원진료비는 의원급 의료기

관에서만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환자당 입원진료비의 경우만 결과

가 반대이다. 이는 2014년의 급여기준 변경에 따른 진료비 증가분

의 보정 여부 또는 통제 여부의 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심사 일원화 이후 입원진료비가 유의하게 증가한 의원, 유의하진 

않았지만 입원환자 비율이 늘어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

는 입원진료 적정성에 대한 심층분석과 적정 진료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의한 결과를 보인 환자당 입원진료비는 그 원
인이 건강보험의 수가 인상과 급여기준 확대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

면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건
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변화 추세를 비교분석하여 의료기관

별 특성을 파악하고 선별 심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급자 특성변수 중 설립형태, 소재 지역, 전문의 비율, 간호

등급, 고가영상장비 대수가 각기 일부 진료지표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전문의 비율과 고가영상장비 대수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유의

한 관계를 보였다.
전문의 비율은 전체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당 외래일수와 입원환

자 비율, 종합병원의 경우 환자당 입원일수, 의원의 경우 환자당 외

래일수와 입원환자 비율에 영향을 미쳤다. 전체 의료기관의 경우 
전문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환자당 외래일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
아지고, 입원환자 비율이 감소할 가능성은 낮았다. 이는 의료기관

의 규모가 커질수록 환자의 상병 중증도가 높아져 외래진료보다는 
입원진료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종합병원의 경
우 전문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환자당 입원일수가 감소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의원의 경우에는 전
문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환자당 외래일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증가
하고, 입원환자 비율이 감소할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이는 전문의

가 외래진료보다는 입원진료를 통하여 자기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기회를 늘리고, 의원의 낮은 병상이용률도 높이며,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수익 증대도 도모하려는 의식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

고도 해석할 수 있다.
고가영상장비 대수는 전체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당 입원일수의 

변화에 (-)의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장비 보유대수가 증가할수록 
환자당 입원일수가 감소할 가능성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규모 병원일수록 고가영상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병상회전율을 높이기 위하여 입원일수를 줄이기 때
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도 고가영상장비를 많이 
보유할수록 환자당 진료비 및 입원외래일수 등 모든 지표가 낮아지

는 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설립형태는 종합병원의 경우 환자당 외래진료비의 변화에 영향

을 미치고, 환자당 외래진료비가 감소할 가능성은 학교법인보다 국
공립 형태의 종합병원이 낮았다. 이는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한 Kwon [15]의 연구에서 설립형태가 국공립 및 개인일 경우 경쟁 
강도가 증가할 때 건당진료비가 증가한다는 분석결과와 유사하다. 
이 연구에서는 조직 특성변수들이 어떤 이유로 진료행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
렵다. 그러나 국공립병원들의 환자 중에 저소득층이 많은 점을 고
려할 때 입원진료보다는 외래진료 비중이 높아 환자당 외래진료비

의 감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소재 지역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 역시 환자당 외래진료비

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환자당 외래진료비가 감소할 가능성은 
대도시보다 농어촌에 소재하는 병원이 낮았다. 이는 Eisenberg [16]
의 연구에서 의료기관 소재 지역이 의사의 진료행태에 영향을 미친

다는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농어촌 소재 병원에서 환자당 외래진료

비 감소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병원들이 농
어촌에 소재하는 관계로 입원진료보다는 외래진료 비중이 높아지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간호등급은 종합병원의 경우 환자당 입원일수 변화에 영향을 미

치고, 간호등급이 높아질수록 환자당 입원일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았다. 간호등급이 높다는 것은 간호인력이 병상 수에 비해 적다

는 것을 의미하는데, 종합병원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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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수가 적은 기관일수록 입원환자가 적을 것이고 입원진료를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입원일수를 줄이려 하
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파악하게 된 진료비심사체

계 관리상의 제약점과 분석결과로부터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보험의 진료행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환자 상병의 중증도를 보정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가 필요하나 현
재는 한국표준사인질병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 and cause of death, KCD) 이외에 다른 적절한 정보와 자료

가 없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상해 보상에 사용되는 AIS (Ab-
breviated Injury Scale) 환자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나 진료비청

구 시에는 KCD 분류기호만 기재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진료비심사

나 자동차보험 진료부문의 통계관리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자동

차보험 환자의 분류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적극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심사위탁 초기에 진료수가기준과 청구방법, 처리절차 등이 

전격적으로 변경된 관계로 자동차보험의 특성을 청구명세서 등에 
반영시키는 작업이 미흡하였다. 앞으로 공급자의 실질적인 진료행

태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청구명세서 서식에 질적 정
보를 추가하여 자동차보험 특성에 맞도록 보완하고, 청구실태, 진
료비심사 실적, 자동차보험 환자의 특성 정보 등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 진료통계를 생산하여 공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경우에는 현재 건강보험에서 급여하

지 않는 항목들을 급여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항목에 대해 
수가를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실구입가를 인정하는 체
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료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행위분류를 정의하

고, 적정 수가를 개발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구코드를 표준화하여 
진료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서는 한방 진료행태 변화에 대한 연구와 함께 적정수

가의 산정시스템에 대해서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수행의 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여

러 가지 제약요인 때문에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설계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약요인들은 변수의 측
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타당성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우선 심사 일원화 정책의 도입에 의한 공급자 진료행태의 변
화를 단기 1년의 기간 차를 두고 분석하는 것으로 설계하였고, 심
사 일원화 이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도입 초기 자료를 기준자

료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그 변화를 적절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취
약점을 안고 있다.
또한 종속변수로 설정한 환자당 입원 및 외래진료비의 보정에 있

어서 2014년 1월에 있었던 수가 인상에 따른 진료비 증가분은 수가 

인상률을 적용하여 할인, 보정하였으나 같은 해 8월과 9월에 있었

던 가산율 상향 조정요인이나 수가 항목 신설요인에 따른 진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확대 항목코드를 일일이 구분하여 자
료를 정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정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심사 
일원화 1년 후의 환자당 진료비가 실제보다 과다 측정되고, 그 결과

로 진료행태 변화에 따른 진료비 감소가 실제보다 낮게 나타날 가
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점과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여

러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고, 향후 이 연구에서 설
계한 연구방법과 제한점을 보완한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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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The 10 most primary diagnoses 

Primary diagnosis Content

S134 Sprain and strain of cervical spine(경추의 염좌 및 긴장)
S335 Sprain and strain of lumbar spine(요추의 염좌 및 긴장)
S060 Concussion(뇌진탕)
S434 Sprain and strain of shoulder joint(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S836 Sprain and strain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knee(상세불명의 무릎 염좌 및 기장)
S800 Contusion of knee(무릎의 타박상)
S136 Sprain and strain of joints and ligaments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neck(상세불명 목부부위 관절 및 인대 염좌 및 긴장)
S202 Contusion of thorax(흉곽의 타박상)
T009 Multiple superficial injuries, unspecified(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S934 Sprain and strain of ankle(발목의 염좌 및 긴장)


